
판연구원규칙

1

재판연 원규칙

개  2024.1.25[ 법원규칙 03127 , 시행 2024.2.1] 법원행 처

법 처 공

1 ( ) 

 규칙  「법원 직법」 53 2 6항에 하여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한 사항  규 함  

로 한다. 

2 ( 원) 

각  법원에 두는 재판연 원  원  400 로 한다. <개  2018.12.31, 2019.12.26, 2023.1.31, 

2024.1.25> 

3 (직  등) 

① 재판연 원  문 공무원 로 보한다. <개  2013.12.10> 

② 재판연 원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  36 5항에  문 공무원(나 )에 해당하는 액 로 

한다. <개  2019.4.26> 

4 ( 준) 

재판연 원  상 에 해 는 법 실무능력, 문 , , , 건강 등  참 하여  여  결

한다. 

5 ( 심사) 

① 법원  재판연 원  상 에 하여 심사, 필 시험, 시험 또는 그 밖  당한 방법

로 격 여  심사할 수 다. 

② 1항  심사  실시에 하여 필 한 사항  법원  한다. 

6 ( 에 한 견 ) 

법원  재판연 원  하여 필 한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, 법학 문 학원   또는 그 밖  

계 에게 견  묻거나 참고 료   청할 수 다. 

7 (재판연 원  배치 및 보) 

재판연 원  본  희망, , 심사 결과 등  고려하여 배치하고,  직무수행 등  하여 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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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경우에는 히 보  실시할 수 다. 

8 (  및 연수) 

재판연 원 에 한  및 재판연     원에 한 연수는 사법연수원  한다. 

9 (평 ) 

① 재판연 원에 하여 법원  하는 바에 라      법원  근무 과 질 평  행하고, 

할 고등법원  법    원  평  로 평  한다. 

② 평  계약 간 중 1  법원  하는 시 에  행한다.    다만, 법원  필 하다고 할 

경우에 수시로 평  실시     할 수 다. 

칙 < 2455 , 2013.2.18> 

칙 < 2507 , 2013.12.10> 

칙 < 2525 , 2014.2.17> 

칙 < 2821 , 2018.12.31> 

칙 < 2843 , 2019.4.26> 

칙 < 2877 , 2019.12.26> 

칙 < 3089 , 2023.1.31> 

칙 < 3127 , 2024.1.25> 


